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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의 문제점: 이원화와 부조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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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of Dualizing Condition of Farmland Conservation System & 
Dissonance Problems

Byung Ki Lee

H yupSung U niversity, Korea

A b strac t

Farm land conservation  function of ‘The Farm land A ct’ has been b eing w eakened according as farm land conservation
system  cam e to  the dualizing  condition . O verall land use issues including farm land are determ ined  by ‘The N ational
Land  Planning  A ct’. In  th is p ro cess, m uch farm lan d has b een d isap p eared  u nilaterally . A b ove all, ‘The N ational Land
Plan ning  A ct’ reco g n ized  farm lan d  as land  fo r d eve lo p m e nt rath er th an lo o king  in  co n servatio n  p ersp ective . 
Fo rm u lating  w ith  a  ‘u rb an (ru ra l) p lan ’, ‘The  N atio n al Lan d  P lann in g  A ct’ b rin g s m ean s and  d evelo p m en t m etho d s
in  a  variety  o f setting . So  ‘The Farm lan d A ct’, th e cen ter o f farm land  co n servatio n  system , lo se  an  effect o f its con -
servatio n  fu n ctio n s. Farm land  is a  k in d  o f facility  m ad e  w ith  h eavy in vestm en t fo r ag ricu ltu ral p u rp o se d efin ite ly .
Th ere fo re  co nve rsio n  o f reco g n itio n  th at farm lan d  m u st n o t b e u n d erm in ed  ind iscrim in ate ly  in  d im en sio n  su ch  as
u rb a n  p la n n in g  facilities.

Ke y w o rd s: farm land conservation system , The Farm land Act,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1. 서  론

2002년 2월 4일 정부는 1962년 제정한 ‘도시계획법’과 1972

년 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서 국

토계획과 토지이용 제도에 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 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산지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어 오던 기존의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시스

템이 전격적으로 하나의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되었다.

새로운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도시

적 안목에서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문제를 조망하면서 다양한 

도시계획 수단을 농촌지역에 폭넓게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개발행위가 농촌지역에서도 보다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작동

하는 농촌지역 토지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는다.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기조와 맞물려 ‘농지의 보전’ 문제가 

현실적으로 크게 불거지고 있다. 농지보전 문제를 상 적으

로 소홀하게 다루게 되고, 그 결과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종

을 이루는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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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농지보전제도의 기본

인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이 위축되고, 나아가 그 위상이 흔

들리면서 존재 의의가 위협받고 있다. 

농지의 타목적 전용 실태를 보면 2007년 2만 4,666ha를 정

점으로 최근 다소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매년 2만ha 가까

이 농지가 없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만한 농지가 사

라졌다. 또한 효과적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조차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 하에서 무차별

적으로 잠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에서 2013년 

이르는 기간 중에 전체 농지면적은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감소율이 오히려 감소율

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 기간 중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감소율은 12.07%로 나타나고 있다.1) 
농지전용이 농업진흥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고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지면적 감소율

이 매년 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율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

으로서 농지보전 문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2)

농지는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

소로서 그 합리적 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가장 중요한 국가

적 관심사의 하나가 되어왔다. 특히, 식량이 부존하던 과거에

는 농지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 고, 불가피하게 전용

할 경우에는 체농지를 그 만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하 다. 최근 들어 식량사정이 나아

지면서 일각에서 농지보전 필요성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

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농지는 보전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지 보전 필

요성을 물어본 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5%가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농지보전 필

요성에 해 사회적 공감 가 크게 형성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3)

농지의 합리적 보전 문제는 그 제도적 근간을 이루는 농지

법이 제 로 작동되느냐 하는 문제에 1차적으로 달려있다. 그
러나 농지법 현실이 그러한 농지보전 기 에 효과적으로 잘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 문제의식이

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의 

실상과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국토이용 시스템의 근간

을 이루는 국토계획법 체계에 농지법이 일방적으로 흡수됨으

로써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이 상당하게 위축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농지법의 농

지보전 기능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002년 비도시지역까지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으로 포

섭하는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 농지관리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농지법 체계에서 관리되어오던 

농지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농지법과 국토계획법간의 정합성 

문제가 두되고 있으나 아직 관련연구가 별무한 실정이다. 

우선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접근형태를 보면 크

게 2갈래로 구분되고 있다. 하나는 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계획이 없으면 개발도 없다”는 원칙 하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허가제도 등에 의해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있으

며, 별도의 농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일반법으로 우량농지의 

전용제한 원칙을 규정하는 등 농지를 이용⋅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및 일본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구역제

도를 기본으로 하는 개별 농지법에 의해 농지관리를 하고 있

다(최혁재, 2003). 

그동안 농지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급변하는 농업여건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농지법의 개선문제가 논의의 중

심을 이루고 있다. 그 논의의 주된 관심은 체로 1950년 농지

개혁법 제정 당시 농지개혁법 이념으로 제시되었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제한’ 규정의 비현실성 문제를 지적함과 동

시에 농지유동화 및 소유제한 규정 완화, 그리고 농지보전 제

도 등에 한 필요성 제기 및 정책 안 모색에 두어졌으며, 
이러한 연구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박석두외(2004; 2013)는 경자유전원칙이 현실에서 와해되

었음에도 이를 고수함으로써 법과 현실이 점점 괴리되게 되

고, 그 결과 농지제도가 문란해졌다고 하면서 농지제도 개선

의 기본방향으로서 1) 농지소유 및 이용질서의 체계화 2) 농지

1) 2005년 농지면적은 총 1,984천ha로서 이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919천ha이며, 2013년의 경우에는 농지면적이 1,711천ha, 농업진흥지
역이 808천ha로 나타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 2015).

2) 2014년 일본의 농지면적 감소율은 전체 경지면적의 0.2%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배민식외, ｢경지면적과 농지전용 현황 및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2016

3) 김수석외, ｢경제사회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 , 연구보고 R589, 2009,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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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질서의 확립 3) 농지소유 및 임 차의 자유화 등을 제시

하 다. 김수석외(2009)는 현행 농지보전의 제도의 한계를 지

적하면서 1단계로 보전농지를 새로이 지정하여 인센티브로 

‘보전농지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2단계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국가가 매입토록 하여 농지의 개발행위에 

한 엄정하고 체계적 질서를 확립하자고 주장하 다. 황정

임외(2014)는 “외국의 농가 경 이양 지원제도 고찰”에서 농

지의 세분화에 한 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고, 김선애

외(2013)는 같은 맥락에서 농업⋅농촌정책에 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최식인외(2005)는 기업농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개선을 통한 혁신농가 

육성과 함께 나름 로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존립기반을 갖은 

세농을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 상으로 비도시지

역이 포섭됨에 따른 농지법의 위상이 위축되면서 농지를 포

함한 농촌지역 전반을 상으로 하는 농촌계획 수립의 필요

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병기(2009)는 새로

운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농어촌지역에도 형식적으로 계획제

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단지 피상적으로 도

시계획적 발상과 수단을 연장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어 농촌

지역 의 특성을 반 하는 합리적 계획의 사각지 로 그 로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농촌특성이 반 된 합리

적 농촌계획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법과 사업법인 

농어촌정비법을 통합하여 가칭 ‘농촌계획법’ 제정을 제안하

다. 정희남(2004)은 농지를 단순히 개발가용용지 후보지가 아

니라 농업생산용지, 자연환경보전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

으며, 토지의 비가역성, 통일이후 비 등을 고려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농지계획과 국토계획을 연계하여 농지이용관

리계획을 계획적 국토관리의 틀 속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을 지적하 다.
반면에 김재권(2006)은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와 같은 맥락

에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여 농지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관

리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별법인 농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농지이용관리 문제를 국토이용 체계 속에서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다. 

일찍이 현행과 같은 맥락의 국토계획법 체계를 옹호하고 있

는 점이 눈에 띈다. 

요컨 , 농촌토지이용계획의 근간인 농지법과 국토전반을 

다루는 국토계획법이 현실적인 농지이용 문제를 둘러싸고 중

첩되면서 농지법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기

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왜곡현상에 한 원인 진단과 

함께 합리적 책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제기되

고 있으나 이 문제에 한 연구는 여전히 많은 부분 공백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3. 연구방법

논의는 주로 국토계획법의 농지보전 문제에 한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농지법의 농지보전기능 위축과 그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조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법제분석에 의존한다. 법

제분석 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훈령인 ‘국토의 적성평

가에 관한 지침 등과 함께 농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기준 등으로 설정한다. 

법제분석의 주된 관심은 국토계획법 체계와 농지법 체계

와의 부조화 문제를 밝히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들 관련법제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비교분석 과정에는 먼저 관련법규 내용에 한 명

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법규의 내용이 다소 추상

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실제적이고 구체

적인 내용을 가름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것으로 짐작한

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현

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그 분명한 의미를 새

기고자 한다. 
본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전개한다. 먼저 농지법과 국

토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지보전 제도의 실상을 살펴

보고, 이어서 농지보전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는 국토계획법

의 기조와 안목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은 농지법의 농지보

전 수단과 기능들이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 속에서 제약되고 

위축되고 있는 제도적 모순과 왜곡현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

혀본다. 나아가 농지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얽혀있는 이러한 

난맥상을 풀어내는 하나의 실마리가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있다는 생각에서 끝으로 농지제도 개선을 단초를 드러내기 

위한 논의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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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농지보전 제도의 이원화와 그 실상

4.1.1. 농지법의 미온적 농지보전 체제

일찍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과도한 농지 잠식을 우려

하여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는 농지보전 제도를 마련

하 다. 1972년 정부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고 농지를 타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 으며, 또 농지의 특성에 따라 상 농지와 절 농

지로 구분하여 엄격한 전용요건을 적용하 다. 나아가 전용

한 농지만큼 새로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을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과하 다. 

1992년에는 상 농지, 절 농지 등 필지단위 보전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단위의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새로이 설정하 다.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이용관리

법’ 에서는 국토이용의 근간을 권역단위로 설정되는 용도지역

⋅지구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이용 시스템 하에서는 

필지단위로 지정하는 절 농지⋅상 농지 규제방식으로는 농

지보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러

한 농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1994년 제정된 농지법으로 

흡수되어 현재까지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

게 천명하고 있다. 제1조에서 본 법 목적의 하나로 ‘농지의 보

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4장에서 농지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농지법은 효율적 농지보전을 위해 그 수단으

로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운용에 관한 규정’과 함께 농지의 

타 용도 전환을 억제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는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어디서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농지법 제29조). 농림지역은 물론이고, 도시지역의 녹지지

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농지가 소재하는 전국 어

디서나 지정할 수 있다.4)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지법에 의해 농

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연동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

로 의제하고 있다.5) 다만 멀지 않은 장래에 개발이 예상되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진

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 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 절차만 원론적인 수준

에서 제시하고 있어 농지보전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 로 기

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농지법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전제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하지 않고 있어 그 목적인 농지보전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 ,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집단화되어있는 

농지로 막연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에 의해 농림

축산부장관이 제시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기준을 보면 농업

지 별로 평야지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산간지 3ha 이상

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지  구분이 관념적인 농권을 전제

로 이루어지고 있고, 집단화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규모만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농지분포 현상을 두고 볼 때 자의적일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6) 농지보전 필요성에 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나아가 이 기준 

자체가 법제화된 것도 아니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항력에 

문제를 낳고 있다. 농지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어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여기에 있다.

농지보전을 위한 실질적 장치는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억

제하는 데 있다. 농지법은 ‘농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타목적 전용

을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읽는

다. 문제는 농지전용 허가에 있어 예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둠

으로써 농지법의 실질적인 농지보전 기능에 많은 제약을 초

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 , 타 법률에 의거하여 협의를 통

4) 국토계획법은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개 용도지역으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5) 국토계획법 제6조에서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를 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42조 2항에서
는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농권이란 현실적으로 구분되고 권역이 아니며 또한 농지규모도 농업진흥지역 개념적 정의의 한 기준이지 다양한 농지분포조건을 전제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지정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 , 평야지, 중간지규모를 산정하는 기점과 
종점에 관한 합리적인 분명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모 산정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보전필요성에 공감하는 설득력 
있는 어떤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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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농지전용이 의제되는 경우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어 농지

보전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농지전용허가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경우와 같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 전용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해 농

지보전 제도로서의 위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지전용 

허가가 제한되는 몇 가지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

는 실정이다. 그것도 ‘우량농지라든가’, ‘인근 농지의 농업경

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라든가’ 라는 것과 같이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어 현실적인 농지전용 억제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4.1.2. 국토계획법의 농지법 기능 위축

2002년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전 국토를 상으로 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농지관리 문제 또한 국토계획법 체제로 흡

수되기에 이른다. 그 이전에는 도시지역 바깥의 농촌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역이 주어지고, 그 구체적인 관리

는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농지법이 농지제도의 근간

을 이루면서 농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 다. 

그러던 것이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그 바깥의 농촌지역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농지 또한 동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농지제도가 

기존의 농지법 중심 체제에서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에 의해 

관리되는 이원화된 체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농지관리 제도가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으로 이원화됨으로

써 기본적 농지관리 제도인 농지법의 농지보전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위협받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지법에서 집단

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지정한 농업진흥지

역을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그 외 농지는 도시

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지역으로 구분

하여 지정하고 관리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 및 보전 등 관리

를 위해 도시(군)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동법은 여기서 전국토를 상으로 토지이용을 규

제하는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해가는 절차와 효과

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중요한 계획 수단

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은 또한 개별 개발행위에 

해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계획적 개발 차

원에서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도도 계획수단으로 강구하고 있다. 

농지가 직접적으로 국토계획법 체계 속에서 관리되게 되

면서 이러한 잘 발달된 다양한 도시계획 기법과 수단들이 농

지를 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선 국토계획법

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면서 농지 위에 이들 용도지역⋅지구가 덮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들 농지의 이용문제에 있어 국토계획법의 의지가 

우선 작용하게 된다. 예컨 , 관리지역을 세분하면서 농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해 계획관리지역이 설정되면, 이 지

역에 포함된 농지는 장래 예견되는 다양한 개발행위에 의해 

농지전용이 쉽게 될 수밖에 없는 농지로 운명 지워진다. 농지

법에 의한 농지관리 기능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

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지구단위

계획지구 제도 및 개발행위허가 제도 등의 운용 과정에 있어

서도 무분별하게 농지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지

가 다분히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설

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포함된 농지는 협

의를 통한 의제전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농지법은 국

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게 됨으로써 농지법의 독

자적인 농지보전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 농지전용을 의제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 역시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

의 제도적 장치로 역할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상에 포함

된 농지는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농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하

면 전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면 이러한 제도 역시 농지 잠식

이 쉽게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제도적 통로가 되고 있음을 짐

작케 한다.

4.2. 국토계획법의 농지보전 인식 결여

4.2.1. 국토계획법의 도시편향적 안목

전 국토를 상으로 효율적인 관리 문제를 다루는 국토계

획법이 큰 틀에서 작동되면서 농지 역시 당연히 이러한 틀 속

에서 관리문제에 크든 작든 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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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놓여있다. 농지보전 문제에 해 국토계획법이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실제 

농지보전 문제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적 장

치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계획법의 기본 안목은 개발문제에 1차적 관

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농지관리에 한 국토계획법의 

간여는 실제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체계를 보면 주로 계획

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수단과 절차,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7) 개발문제에 해 우선적 

관심을 갖는 국토계획법의 안목을 잘 읽을 수 있다. 국토계획

법이 농지보전 문제에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농

지보전을 위한 농지법과 상충되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짐작케 한다. 국토계획법으로 말미암아 농지

법의 농지 보전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썩힌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개발 우선적 국토계획법의 기조 속에서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이 현실적으로 크게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제1조 목적에서 농지보전에 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든 농지는 보전되어야 하고, 따

라서 모든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

용사유를 따져 판단하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지를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농지법에서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관리지역’으
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체계에서 용도지

역의 하나인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은 보전과 이용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농림지역은 기본적으로 보전 목

적이 우선시되는 용도지역인 반면 관리지역은 보전과 개발

이 조화를 이루는 목적의 용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농지법에서도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그것이 비농업진흥지역 농

지의 타 목적 전용을 보다 용이하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자

는 취지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모든 농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보다 엄격하게 보전하도록 관리

하자는 것이 농지법의 기본 정신이다. 그럼에도 국토계획법

에서는 일방적으로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를 개발이 상 적으

로 용이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전국 

농지의 절반가량이 농업진흥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보면 농지법의 농지보전 역할이 이 목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8)

농지법의 농지보전 역할이 왜곡되는 이러한 현실은 근원

적으로 농지에 한 국토계획법의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농지를 보전되어야 할 토지로 보기 보다는 

다분히 개발 가용용지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합리적인 농지보전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개발 현장에

서는 농지를 단지 개발하기 용이한 개발가용 토지로 여기는 

경향이 팽배하다. 예컨 ,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용

으로 이용하도록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나, 많은 경

우 무분별하게 비농업용 토지이용이 전제되는 ‘자연녹지지역’

으로 지정하여 농지전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또 장차 일

어날 도시화 확산에 비한 ‘시가화 예정구역’을 농지를 상

으로 과도하게 지정하고 있다. 농지를 개발용지로 여기는 인

식의 연장선에서 농지 잠식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여지가 여기에 있다. 

더하여 농지를 숫제 개발가용 용지로 드러내 놓고 다루고 

있다. ‘2030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개발가능지 

분석기준’으로 ‘개발불가능지’를 제외한 지역을 들고 있다. 여

기서 ‘개발불가능지’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표고 100m 

이상 지역’과 ‘경사도 15° 이상 지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

은 결국 농지가 주요 개발 가능지임을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

다(동 계획(안), p. 150)9). 

또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장차 도시적 개발을 위해 유보한 

‘시가화 예정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당연히 많은 농지가 포함

되게 되어 있어 과도한 농지잠식에 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

다. 앞서 본 고양시의 동 계획(안)에 의하면 현재 시가화용지

가 41.909㎢ 인데 시가화예정구역 용지로 거의 같은 규모의 

7)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체 12장 144개 조항과 부칙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
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과 부칙 등이 그것이다.

8)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전체 농지의 46.8%, 비농업진흥지역 소재 농지는 전체의 53.2%로 나타나고 있다(2012년).
9) 동 계획(안)에 따르면 개발가능지는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발억제지로는 생태자연도1등급

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산지, 군시설보호구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불가능지로는 표고 100m 이상지역과 
경사도 15° 이상 지역, 수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습지보호구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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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 지 법 국 토 계 획 법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제34조) 협의로 농지전용 의제
1-2.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할 때 농
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
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
행위 허가

2.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
발제한구역 농지에 해 개
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제61조) 개발행위 허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경우 농지법 34조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표 1> 농지전용 허가 예외 : 협의로 전용허가 의제

40.144㎢를 지정하고 있다(동 계획(안), p. 164). 기존의 ‘202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시가화용지가 36.695㎢ 인데 

반해 시가화예정구역 용지는 그 보다 넓은 41.659㎢를 지정하

고 있다(동 계획(안), p. 58).10)2030년 동 계획(안)과 비교해 보

면 기존의 기본계획 기간에 지정된 시가화예정구역 중 불과 

12.8%에 해당하는 5.314㎢만 실제로 시가화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시가화예정구역이 방만하게 지정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더군다나 과도한 농지잠식이 우려되는 시가화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실제로 농지가 얼마나 포함되

어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가

화예정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용도지역이 예컨 , 녹지지역이

냐 생산관리지역이냐 하는 용도지역 분석만 제시하고 있다. 
농지보전에 한 국토계획법의 소홀한 안목의 단면을 잘 읽

을 수 있게 하고 있다. 

4.2.2. 국토계획법의 농지전용 절차 왜곡: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의 부정합

농지법에서는 모든 농지전용에 해 허가제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제한적으로 예외규정으로 두어 협의로 허가에 갈

음하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농지법 34조에 관리지역 중 계

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농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협의로써 전용허가를 

의제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의 이러한 협의 전용의제 규정은 바꿔 말하면 지구

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의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마찬

가지로 미리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변

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농지법과는 무관하게 농지 위에다 지

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협의는 농지전용 문제와 관련하여 2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및 변경의 경우에는 이 협의가 농지법의 농지전

용 허가를 의제하는 협의로서의 의미를 띤다. 그러나 그 외

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 경우에는 그 협의를 농

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로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협

의와는 별도로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 문제는 여전히 남겨

져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둘러

싸고 농지전용 절차가 2원화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농지

법과 국토계획법의 부정합에서 야기되는 난맥상의 하나로 

이해한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

정합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도시

지역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해 개발행위허

가를 할 경우 협의로써 농지전용 허가를 의제하고 있다. 이 

지역 즉,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의 농지에 해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

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이던 비도시지역이던 불문하고 

모든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포함된 농지에 해 협

의로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국토계

획법에서는 농지보전을 위한 기본법인 농지법에서 인정하

는 개발행위허가 시 협의에 따른 농지전용 의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모든 개발행위허가 경우로 의제 범위를 확 하고 

있다.

10) 고양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 , 2015.12, p.150, p.164,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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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 무력화

4.3.1. 국토계획법의 일방적 적용 

국토계획법은 전 국토를 상으로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1조). 그러면

서 제4조에서 ‘동 법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즉,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밝히

고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11)은 국토계획법의 

국토개발 및 이용, 보전 의지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등을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입안 주체로 지정하고, 자기 지역의 

장기발전방향과 공간구조, 그리고 용도지역⋅지구⋅구역 계

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에 관한 구상을 도시기본계획과 그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이라는 이름으로 수립해서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도

시계획 수립 및 입안은 자기 책임 하에 간섭받지 않고 자주적

으로 결정하는 ‘계획고권’으로 이해한다.12)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농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적용되면서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이 농촌지역까지 

도시계획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농촌지역의 토

지이용 근간인 농지의 관리문제에 직접적으로 깊숙이 간여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농지보전 기본법인 농지법과 불가피

하게 상충이 일어나면서 농지법의 적용여지를 협소하게 만

들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군)계획’ 수립 과정을 보

면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쉽게 목

격할 수 있다. 우선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농

지 위에다 용도지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지보전 명

분을 희석시키고, 결과적으로 농지 잠식이 도시계획 절차 속

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예컨 , 도시기본계

획을 수립하면서 일단의 농지를 포함하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위계획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농지 위에 설정해 놓은 시가화예정

용지에다가 도시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농지 훼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행적 절차 속에서는 도

시계획의 계획논리를 반박할 농지법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

쇄된 가운데 농지전용이 속절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도

시 주변 농촌지역에서 흔히 목격되는 일반적인 농지훼손 모

습의 하나이다.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전횡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현 국토계획법 체제에서 관리

지역의 핵심적인 계획수단인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이러한 문

제가 잘 드러나고 있다. 농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다가 도

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이어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13)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본적으

로 용도지역⋅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며, 도로 등 기반시

설의 배치와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에 농지법의 농지보전 역할이 

위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도시관리계획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많은 당사자의 하나로 농지전용 관련하여 사실적인 

협의를 하기는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분히 형식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농지전용권한이 도시관리

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폭 위임되

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협의가 실효성이 없음은 자

명하다. 관리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

토계획법의 일방적 적용으로 말미암아 농지법의 농지보전기

능이 제 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지보전의 최후 보루인 농업진흥지역인 농림지역 농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에도 도시관리계획으로 

무분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2015년 경기

도 광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고시한 곤지암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그 단적인 예이다. 동 지구단위

11) 계획이란 ‘장차 벌일 일에 해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구상함’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12) 계획고권이란 계획수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뜻한다. 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한 계획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수 학자들은 계획고권을 지방자치단체 권능의 하나
로 인정하고 있다. 계획고권은 지방자치행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이미 헌법상 인정 된 것이라고 한다. 
출처: http://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1546

13)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구역 지정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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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자료에 의하면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구성된 일단

의 농지 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14) 이 경우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해제 권한 또한 동일한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있어 그 역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

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지법의 농지

보전 역할이 제 로 작동하기 어렵다. 도로, 역사, 공원 등 도

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를 받은 경우

에는 국토계획법에서 인가 과정에서 협의를 한 농지에 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의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잠식이 이루어지

게 된다.
요컨 , 농지법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시가화된 용도지역 

즉,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법의 규정이 

도시계획 절차 속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관리계

획으로 먼저 농지 위에다 농지로서 활용이 어려운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 이후에 이루어

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절차는 그 도시관리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

농지도 어차피 국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농지법의 작용이 

국토계획법 체계로부터 어떻든 자유스러울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토계획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

시계획 수립 및 입안 과정에 농지보전에 한 공감 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농지보전에 한 생각 없이 농

지 위에다 도시계획 차원의 개발 및 이용의 큰 그림을 덧 쉬우

고, 그런 다음에 농지전용은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밟아가는 

것인 양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농지보전 필요성

에 한 인식이 결여된 도시개발 안목 속에서 도시(군)계획의 

계획논리가 큰 흐름을 이루면서 전개되고 있어 농지보전을 

위한 적절한 논의 공간을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3.2. 농지적성 도외시한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2002년 새로운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계획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한 수단으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

하고 있다.15)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여 

그 적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

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토지적성평가는 토양, 입지, 활용가

능성 등 토지적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보전할 곳

과 개발할 곳을 구분하는 평가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

한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16) 이러한 국토계

획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국토교통

부 훈령으로 제시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

기되곤 했다. 최상철(2002)은 국토의 이용계획이 단순히 토지

의 적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결정되어져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토지적성평가는 계획수립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 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적성 평가는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입법정신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토지적성평가 자체가 계획의 논리로 확  적

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 다.17)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용도지역⋅지구, 지

구단위계획구역 설정, 관리지역 세분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 거치는 토지적성 평가는 실제로 그 자체가 계획의 합리

성을 포장하는 강력한 계획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

획 현실 속에서는 토지적성 외의 다른 사회경제적 계획논리

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연장선에서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하고 왜곡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의하면 토지적성을 궁

극적으로 개발적성과 보전적성 점수로 판명하고 있다. 농업

용 토지의 적성이 현행 토지적성평가 시스템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토지적성평가 시스

템 하에서는 무엇보다 농지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리를 펼

치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왜곡하고 있는 제도적 모순을 읽는다. 

나아가 농지보전을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

14) 동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구역면적 97.8%가 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토지적성평가는 아직 세계적으로 널리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지만 우리는 국토계획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법률로 제도화시켰다.
16)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 27조 3항). 
17) 최상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과제”, ｢건축과 도시공간｣ , 2002년 4월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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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판명을 받아야 하나 평가 시스템 상 농지의 경우 보전

적성 판정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토지적성 판정을 

위해 선정된 평가지표들을 보면 농지를 기본적으로 ‘개발적

성’ 용지로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토지적성평

가 지침에 의하면 개발적성을 평가하는 지표와 보전적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각각 필수지표 4개, 선택지표 2개 등 도합 

6개씩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18) 토지적성은 ‘개발적성 지표 

값 합계’에서 ‘보전적성 지표 합계 값’을 뺀 ‘종합적성 값’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제에서 농지보전을 위해서는 농지에 한 토

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 값은 높게 나타나야 하고, 동시에 

개발적성 값은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결국 평가지표를 무엇

으로 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는 문제이다. 평가지표를 보면 ‘개
발적성 필수 평가지표’ 4개 중에 ‘경사도’와 ‘표고’ 등이 필수지

표로 제시되고 있다. 농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사도가 없

고 표고가 낮은 지역에 분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평가시스

템에 의하면 농지는 당연히 ‘개발적성’이 높은 토지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표고도 낮고, 경사도가 없는 농지를 상

으로 경사도와 표고 등 지표를 개발적성 지표로 적용하는 현

행 토지평가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개발용지로 보고 있

다는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농지는 보전되어야 한다

는 농지법의 취지가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는 한 단면이다. 
한편 농지보전을 위해서는 농지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

전적성 값이 높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보전적성을 평가하

는 지표를 보면 농지의 경우 높은 보전적성 값을 받을 것으로 

기 하기가 어렵다. 보전적성 평가 필수지표 중 필수지표 4개 

중 농지관련 지표는 ‘경지정리면적비율’ 1개 지표에 불과하고, 

선택지표에서는 7개 중 ‘전⋅답⋅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

지역비율’,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등 3개가 농지관련 지표

로 포함되어 있다. 결국 7개 선택지료 중에서 2개를 무엇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산지에 비해 체로 평탄한 지형

에 분포하는 농지가 당연히 개발용지로 선호되고 있는 현실

에 비춰볼 때 농지를 상으로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 경우 

보전적성 값이 높게 산출되는 선택지표 선정을 회피할 것으

로 쉽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두 번째는 토지적성평가 시스템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의 경우는 아예 개발가용용지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지가 체로 비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보전적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지표자체가 매우 빈약한 

게 사실이다. 필수지표는 없고, 선택지표 7개 중 ‘전⋅답⋅과

수원면적비율’ 지표가 비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적성을 평

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다. 반면에 개발적성을 평가하

는 경사도와 표고 등은 필수지표로 제시되고 있어 개발적성 

값은 당연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농지의 전용이 전제되

는 용도지역⋅지구지정 및 도시(군)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 경우 ‘토지적성’이란 이름으로 비농업진흥

지역 농지는 자연스럽게 잠식되는 미리 정해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전체 농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농지를 둘러싸고 일률적으로 개발가용용지로 보는 국토계획

법의 인식과 기본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농지법의 정신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모순적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는 토지적성평가 제도가 농지가 상 적으로 적게 

분포하는 농촌지역일수록 농지훼손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토지적성 평가는 종국에 시⋅군 전체를 

상으로 모든 법정리 단위로 평가한 종합적성 평균값을 기

준으로 평가 상 토지의 표준화 값을 구해 상토지의 적성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19) 적성등급은 표준화값 구간별로 5단

계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기본적으로 표준화값이 낮은 가, 나 

등급은 도시계획 입안 제한으로 판정하는 반면에 라, 마 등급

은 도시계획 입안 가능한 적성으로 농지잠식이 수반되는 절

차를 밟게 된다.20) 일반적으로 산지의 보전적성 값이 농지에 

18) 여기서 필수지표 4개는 미리 지침에서 주어져 있으며, 선택지표 2개는 선택지표 그룹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발적성 선택지표 4개 
중에서 2개를, 그리고 보전적성 선책지표는 7개에서 2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19) 표준화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표준화값      시․군의표준편차
평가대상토지의종합적성값시․군의평균종합적성값

20)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표준화값에 의한 토지적성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다.

적성등급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기준표준화값 Zi<-1.5 -1.5≤
Zi<-0.5 

-0.5≤
Zi<0.5 

0.5≤
Zi<1.5 Zi≥ 1.5 

비 고 보전적성 강함  ← ― ― ― ― ― ― ― ― ― → 개발적성 강함

<토지적성등급 부여 기준>



농지제도의 문제점: 이원화와 부조화 문제 415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16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보면 농지가 적고 산지가 많이 분포할

수록 농지의 종합적성 표준화값이 높게 나타나는 구조를 띠

게 된다. 그 결과 농지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오히려 농지 

잠식이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충분히 있다. 농지의 

보전 필요성이 상 적으로 풍부한 산지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이 토지적성 평가 시스템 속에서 묻

혀버리는 문제를 지적해본다.

4.4 근원적 농지보전 대안 모색: 
농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농지제도의 이원화에서 초래되고 있는 몇 가지 불협화음

의 문제들을 앞서 살펴봤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두 축인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간의 조화로운 관

계 설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그것은 서

로의 기능과 역할이 침해되지 않도록 호혜원칙에서 조정해가

는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농지보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지를 

바라보는 국토계획법의 인식부터 전환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보전입장에

서 바라보기 보다는 다분히 개발가용용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상당한 기간 실제로 시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위에다 과도하게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한다든가 농지의 경우 높은 개발적성 

점수로 판정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토지적성평가 

지침 등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국토계획의 

관행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적정 수준의 먹거리는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식량주권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그 

본질적 기반인 적정 농지의 확보 문제에 해 국토계획법의 

인식 또한 다르지 않아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나라의 식

량자급율은 2014년 현재 22.0%로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이다. 그럼에도 매년 상당한 면적의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

면서 없어지고 있다. 2014년에 1만 718ha의 농지가 없어졌으

며, 지난 10년간 서울과 부산 면적을 합친 것만큼 많은 농지가 

사라졌다.21) 2020년 정부는 곡물자급율 목표를 32%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곡물자급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175만 2,000ha의 농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있는 농지면적도 이러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

정이다.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큰 폭의 농지전용이 일어나고 

있어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지면적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두되고 있음을 쉽게 읽을 수 있다. 한 조각의 농지도 그 보전

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농업진흥지

역 농지나 그 외 농지나 불문하고 모든 농지의 보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목이다. 
타용도 전환에 따른 농지소유자의 지가상승 기  요구에 

편승하여 농지전용이 마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위인양 인식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토계획법으로 하여금 농지보전 문제에 한 이러한 방관적 

입장을 불식하고 적극적인 농지보전 행보에 동참하여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현행 국토계획법이 

농지보전 문제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면 한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농지보전을 위한 농지법과 궤를 같

이 하는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을 전향적으로 재정립해가야 

할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농지에 한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농지

도 일종의 공공 시설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는 

‘개발을 위한 가용 용지’로 적합한 원형지가 아니라 농업 목적

을 위해 돈을 들여 가공한 엄연한 시설물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든 원형지를 상으로 평탄작업을 통해 토지를 

편편하게 펴야하며, 그리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을 갖추어야 하며, 농업경 을 위해 사람과 농기계가 출입하

고 이동할 수 있도록 농로도 개설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가공을 해야 한다. 경지정리를 하고 수리시설을 

조성한 농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

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역시 많은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농지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농지를 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하고, 

물을 공급하고 빼는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반을 정비하

는데 실제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에 의하면 저수지를 조성비용을 보면 수혜면적 ha당 평균적

으로 130,518천원, 양수장 조성하는데 88,622천원이 투자되었

으며, 배수개선을 위해 ha당 평균적으로 75,000천원, 경지정리

에 48,000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 간척으

로 인해 새로 만들어지는 농지의 조성비용을 보면 방조제 공

사비용을 빼고 내부개발에만 ha당 평균 136,437천원이 투입되

21) 전년도 비 0.6% 감소한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는 그것이 0.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우리의 경우 농지잠식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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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 업 용 수 개 발

배 수 개 선경 지 정 리
간 척

(내부개발)저수지 양수장

ha당 평균
조성비
(천원)

130,518 88,622 75,000 48,000 136,437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2016

<표 2> 농업기반조성 투자비용 내역

고 있다. 농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평당으로 환산하여 체

로 45,000원 꼴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있는 수리시

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도 매년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다.

2015년 경우에만 전국적으로 인건비와 간접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수리시설 유지비용으로 154,572백만을 사용하 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은 물론이고 농지법에서조차 농지를 큰

돈을 투자하여 조성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단지 다른 

이용 목적으로 전환되면 그만인 단순히 원형지 토지 그 자체

로만 여기고 있다. 농지전용 문제를 논의할 때 농지에 이미 

투자된 막 한 자본 문제도 당연히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지전용 문제를 둘러싸고 이러한 

고민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번 전용된 농지를 다시 농지로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

려울뿐더러 나아가 전용은 기존에 해놓은 투자를 사장시키는 

관계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이다. 

또한 새로 농지를 조성하는데도 막 한 돈이 들어가야 한다

고 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쉽게 다루어

서는 안될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개발과정에 농지가 잠식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

인다. 그러나 ‘농지법’의 농지보전 정신에 입각해서 보거나, 농

지 역시 농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돈을 들여 가공한 토지라

고 보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농지잠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로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농지를 다분히 개발가용용지로 인식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기조를 농지보전을 우선하는 시각에

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농지가 단순히 개발을 위해 

열려있는 토지가 아니라 농지 역시 도시(군)계획 시설과 같이 

농업목적을 위해 투자해서 조성된 일종의 시설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이 국토계획법 

체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절차를 밟기 전에는 실효되거나 해제

되지 아니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농지도 같은 맥락에서 도

시(군)계획시설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용도지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

립 및 개발행위 허가 등과 같은 국토계획 진행 과정에 무기력

하게 노출되어 있는 농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하나의 

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5. 맺는 말

도시지역 개발을 주관하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골격을 규정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이제 농촌지역에 있어서도 다

양한 도시계획 수단들이 작동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개별 

법률에 맡겨두었던 농촌지역 개발 문제가 국토계획법 체제로 

전격적으로 포섭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 속

에 농촌지역 토지의 종을 이루는 농지관리 문제에도 동 국

토계획법이 적용되면서 농지제도가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으

로 실질적으로 이원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농지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국토계획법의 안목이 

기본적으로 도시중심적이고, 개발중심적이어서 농지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지법과 모순을 보이는가 하면 여기저기에

서 괴리현상을 낳기도 한다. 농지 위에다 농지훼손이 전제되

는 개발목적의 용도지역⋅지구를 일방적으로 지정한다든가, 

적극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또한 일방적으로 

지정하며,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등과 같은 개발행위를 국

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 농지에 해서도 계획고권

을 갖는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함으로써 농지

법의 농지보전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왜

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보전 문제에 한 국토계획법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과도한 농지잠

식이 우려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

치를 강구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훼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는 모순적인 토지적성평가 지침도 합리적

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다. 

물론 농지보전에 한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농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농지법에 있다. 농지법 자체가 농지보

전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지나치게 방만해서 현실적으로 농지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는데 한계가 보이고 있다. 단지 

농지보전 원칙을 선언하는데 그치고 있다거나 농지전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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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경우 그 기준을 모호하게 해 둠으로써 현실적인 농지

전용 제한규정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허점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예컨 , 농지법 34조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규

정을 두면서 ‘우량농지의 경우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

고 있다. 제한 할 수도 있고, 제한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

으로는 적극적으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더욱이 법제화된 우량농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

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실제 농지전용 제한규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농지의 위치, 형상, 농업조

건 등 농업관련 요소들을 고려한 다양한 농지 조건을 구체화

하고, 이를 토 로 전용 가능성 및 제한 내용들을 사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농지법의 농지보전 

기능이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기를 

제한적이나마 기 해볼 수 있다.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하고 있는 농지법의 규정 또한 농지법의 실질적인 농지보전 

기능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농지전용 허가 권한 위임이 확 되어 왔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3만㎡ 까지, 농업진흥지역 바깥은 20만㎡까

지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농업진

흥지역 바깥의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20만

㎡이상 농지전용 권한까지 모두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손으로는 농지 위에다 개발의 밑그

림을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행사하

는 가운데 농지가 무분별하게 속절없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

적 여지를 만들어놓고 있다. 

요컨 , 본고는 궁극적으로 농지보전을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농지보전 차원에서 국토계획법 체

계를 면 히 진단하여 농지잠식 우려가 높은 도시(군)계획 수

단들의 적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농지법의 실효적 농지보전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선언적이고 개방적인 농

지법의 농지전용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동시

에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국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그 기반인 적정 농지확보가 최

우선 국가목표의 하나로 두되고 있다. 한번 훼손된 농지는 

농지로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농지를 더 이상 방만하게 잠식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문제의식이다. 효과적인 농지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이고 유용한 많은 후속 논의

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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